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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8월 30일 시행
경찰공무원 2차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형사소송법
해설 - 노형석 교수

1.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

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③ 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④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2.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법원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
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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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

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

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경우에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국내법
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
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
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의 주장을 한 때에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
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
만을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
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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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신문에 있어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
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
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
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7.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

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
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
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④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
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8.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②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
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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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

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
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
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
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
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
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탄핵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
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
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
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
다.

11.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

의 전･후는 불문한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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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가능하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없음

1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
다.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
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
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④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
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14.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
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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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
이 전혀 다르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
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15.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②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

다.

16.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1심에서 송달불능이 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함에 있어서 1심에

서 송달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고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아니
한 경우

③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
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④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증을 발송하자, 
제1심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1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때에는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

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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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18.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① 21        ② 23
③ 25        ④ 28

19.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

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

판기일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2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다.
②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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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①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

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친족이 甲

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에도 타 공범인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제237조 제2항, 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2011전도76 
④ 제231조

2. [정답] ③
③ ㉠㉢㉣㉤이 옳은 내용이다.
㉠ 제260조 제2항
㉡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검찰항고를 거친 경우)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

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
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검찰항고전치주의 예외인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
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 제264조 제1항
㉣ 대법원 1990.12.13. 90모58 
㉤ 제262조의3 제2항

3. [정답] ③
③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

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5항),  체
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97. 8.27. 97모21)

① 제214조의2 제4항 ② 제214조의3 제1항
④ 제214조의2 제1항

4. [정답] ④
④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①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② 제7조 ③ 제10조

5. [정답] ②
② ㉠㉡㉢이 옳은 내용이다,
㉠ 제266조의11 제1항 ㉡ 제266조의3 제1항
㉢ 제266조의4 제5항
㉣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5272&q=2012%EB%AA%A81393&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5272&q=2012%EB%AA%A81393&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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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
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
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
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4. 2012모1393)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6. [정답] ①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244조의2 제2항 ③ 제243조의2 제1항
④ 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7. [정답] ③
③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

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
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
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
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
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03.09. 2001도192)

① 대법원 2009. 8.20. 2008도8213 ②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④ 헌재 1997. 3.27. 96헌가11

8. [정답] ①
①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

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감치x)

② 대법원 1997.11.27. 97모88 ③ 대법원 1990. 4.18. 90모22
④ 규칙 제56조 제1항

9. [정답] ①
① ㉠㉣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 개정법전의 판례는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개정법은 공소제기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
함한다고 하여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등
의 증언은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13. 6.13. 2012도16001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자체를 그 적용대상
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한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 또는 진술서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312조 제3항․제5항)

㉤ 대법원 1987. 7.21. 87도968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5272&q=2012%EB%AA%A81393&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5272&q=2012%EB%AA%A81393&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5272&q=2012%EB%AA%A81393&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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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답] ③
③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

소송법 제31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
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① (대법원(전합) 2000.6.15, 99도 1108) 탄핵증거도 전문법칙이외의 증거법칙은 적용되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11. [정답] ②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① 제184조 제1항
③ 대법원 1979. 6.12. 79도792, 대법원 1988.11. 8. 86도1646 
④ 제311조

12. [정답] ①
② ㉠㉢㉤ 이 옳은 내용이다.
㉠㉢ 제286조의2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인 자백은 공판정, 즉 공판절차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

차에서의 자백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지 증명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

므로 자백의 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
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318조의3

13. [정답] ③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

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
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제1심이 위 사건에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사건을 병합 심리
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의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
기하고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13. 2001도3212) 
① 대법원 1998. 9.25. 98도2111                    ② 제457조의2
④ 대법원 2001. 9.18. 2001도3448

14. [정답] ②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08.22. 2002도5341)

① 대법원 2010. 5.13. 2009도13463 
③ 대법원 1984.11.27, 84도1545 ④ 대법원 2010. 2.25. 2009도14263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548&q=2001%EB%8F%843212&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548&q=2001%EB%8F%843212&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548&q=2001%EB%8F%843212&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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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답] ④
④ 즉심법 제11조 제1항․제5항
①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몰수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즉심법 제2조)

②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심법 제4조)

③ 제17조(유치명령등) ①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
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심법 제17
조 제1항)

16. [정답] ④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

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
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은 공소외 8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
장이 송달불능되었고, 공소외 8이 2003. 5. 16.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다
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공소외 8이 제1심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
국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는바, 공소외 8에 대한 특별검사 및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와 공소외 8이 작성
한 각 진술서( 공소외 8이 2004. 7. 13. 원심에 제출한 진술서는 제외)는 증인이 외국거주 등 사유로 인
하여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
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14. 2004도5561)
① 대법원 1999. 4.23. 99도915 
② 대법원 1973.10.31. 73도2124 
③ 대법원 2006. 5.25. 2004도3619 

17. [정답] ②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① 규칙 제123조의8 제1항 ③ 제266조의7 제2항
④ 제266조의8 제6항

18. [정답] ③
③ 숫자를 합산하면 25가 맞다. 
㉠ 5년 ㉡ 5년 
㉢ 10년 ㉣ 5년 

19. [정답] ④
④ 공판개정후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

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
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593&q=2004%EB%8F%845561&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593&q=2004%EB%8F%845561&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593&q=2004%EB%8F%845561&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593&q=2004%EB%8F%845561&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5593&q=2004%EB%8F%845561&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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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참법 제45조 제1항 ② 제301조의2
③ 제301조

20. [정답] ④
④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9조 제2항)
① 제420조, 제421조 ② 제428조
③ 제432조


